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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법령/규정▐ 

 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시행 

 

심희정 변호사 | 이은영 변호사 

 

1. 개요 

 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이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  금융업권별로 지배구조에 

대한 법제가 달라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, 금융회사의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역할

을 강화하며, 대주주 적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

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.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

 

2. 주요 내용 

 

(1)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마련 

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

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인 업무집행책임

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.  이에 따라 이러한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도 임원

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.  

 

(2)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임원 후보 추천절차 개선 

최근 3년 이내에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

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였고,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

성하되,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. 

 
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4&div=3&idx=178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6&div=3&idx=1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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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  

금융업별로 상이한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.  

아울러,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,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

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고, 이를 정관에 규정

하도록 하였습니다. 

 

(4)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개선 

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도

록 하고,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

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

하도록 하였습니다. 

 

(5)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

일정한 기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최대주주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

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,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

록 하였습니다. 

 

3. 다운로드 :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,  

 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」 보도자료 

 

 

http://www.jipyong.com/newsletter/finance/04_201608/download/law1-1.pdf
http://www.jipyong.com/newsletter/finance/04_201608/download/law1-2.pdf

